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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말리아 해 에 한 해운에 한  가는 해운 사  민간해상보안 사(PMSC) 사  크게 가시키는 계 가 

었다. 민간해상보안 사  사  말리아 해  에 해 상  보 하  한 매우 과  해 책 라고 단 다. 그러

나 해상에  민간해상보안 사  민간무 보안 원(PCASP)  사  러싼 여러 가지   실질  문 가 생하고 다. 본 연

는 도양과 아 만 해역  말리아 해 행  상  보 하  한 민간해상보안 사  민간무 보안 원  승 에 한 

약, 지   고상  민간무 보안 원  규 에 한 규   그 문  하고 에 한 해결 안  시하는  다. 

특 , 민간무 보안 원  승 에 한 할  문 , 당 에 어  민간무 원에 한 무 사  한  민간해상보안 사  

사 에 한 승  한  심  검   한다. 본 연  결과 재 말리아 해 행   보 하  한 민간해상

보안 사  민간무 보안 원  사 에 한 체계가 복 하고, 는 애매하거나   동  상태  것  나타나고 

다. 라  엔해양 약상  민간무 보안 원  승 에 한 행 규  해 과 새 운 규  에 한 체계  

하  한   필 하다고 단 다. 한 민간해상보안 사  규 하  한  내  시  할 것  안하

다.

핵심용어 : 민간해상보안 사, 민간무 보안 원, 말리아 해 행 , 무 사 , 당 , 엔해양 약

Abstract : The increased threat to commercial shipping by Somalia-based pirates has triggered an increased use of PMSC(Private Maritime Security 

Contractors). The use of PMSC to protect merchant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threat seems to have been most effective counter-piracy 

measures. However, there are various legal and practical questions around using PMSC and PCASP(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at sea.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and its problems of PMSC and PCASP on board to protect merchant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in the Indian Ocean and Gulf of Ade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including jurisdictional issues of PCASP on board 

merchant vessels, use of force by PCASP in self-defense, and authority for using PMSC.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relating to use of PMSC and 

PCASP on board protecting ships from Somali-based piracy is complex, sometimes ambiguous or inconsistent, and currently in a state of flux.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at this juncture an effort to coordinate this legal framework is necessary, as regards both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rules 

related to PCASP on board merchant ships under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reation of new rules. Also,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PMSC-specific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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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근 우리나라 항해운업계가 안고 는 문   하나

 해   해상무 강도에 한 피해  들 수 , 수

 물동량  99.7 %  해상운  담당하고 는 우리나라

에 큰  고 다.

상 에 한 말리아 해   가하  해 피

습 고 험해역  통항하는  보 하  해 사  민

간무 보안 원(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PCASP)  고  고, 해상보안 비스  공하는 민

간보안 사((Private Maritime Security Contractors: PMSC)  수

도 크게 가하고 다.

한편  계  해 사건  2011  439건에  2012  297

건  크게 감 하  는 해 동  가  빈 했  

말리아  해 행 가 크게 감 하  문 다. 말리

아 해 사건  2011  237건에  2012  75건  격한 감

 보 고 , 피랍 척수도 28척에  14척  

50 %가 감 하 다(ICC-IMB, 2012). 말리아 해 행  감

는 아 만에 한  포함한 다  해 함  견, 해

운업계  해 (Best Management Practice: BMP) 행 

 에 PCASP  고   등 해  동  향  

미  것  단 다. 특  말리아 연안과 아 만에  

해 함  등에 한 해  동  상당  과  비

 공 라 생각 다.

그러나 해 사건  건수가 감 하 다는 것  아직 해

피해가  사라진 것  아니 , 말리아 해 들  그 

동   역 하고 다. 말리아 해  동

는 말리아 연안  1,750마 , 지리  역  약 

2  80만 곱 마 에 고 어 한  해 함  항

상 든   한다는 것  사실상 가능하다

(Knott, 2012). 는 결  해 함 에 한 상    

동  해 행  하는  어 해상보안 공  

생한다는 것  미한다.

근 2 간(2011~2012) 도양과 아 만  해 피습 고

험해역에  동하는 해 에 처하여 에 보안 비스

 공하는 PMSC  PCASP  고 하여 우리나라 

에 승 시키고 는 해운 사  수가 크게 가하고 

는 실 다. 

실  , 원  물  보 하  하여 PCASP가 

승 한 들  해  격퇴하여 한 척  도 피랍 지 

않았다는 것  PMSC가 해 퇴 에 한 역할  수행하고 

다고 할 수  한 과  해 책  것  생

각 다. 그러나 여러 가  항하는  특 상 

PCASP  승 시키는 것  상 여러 가지  문  

생시키고 다. PCASP  동과  주   슈는 

그들  무  사 과 운 에 한 규   책 과  문

에 집 어 다. 

재 해 행  상  보 하  한 PCASP  승

에 한  체계가 복 하고, 애매하거나   

동  상태에  문에 주, 해운 사 실무담당 , 

PMSC 계   PCASP가 많  어 움  겪고 는 실

다. 라  본 연 에 는 도양과 아 만에  말리아 

해 행 에 하여 상  보 하  한 PMSC  사 과 

PCASP  승 에 한 규   그 과 에 하여 연 하는 

것   한다. 특   실  에  PCASP

 승 과 무  운 에 한 할  복 문 , 당

 한 PCASP   사  한  PCASP  승 에 

한  여 에 한 한 등  심  하고  한다.

2. 해 행  및 해상무장강도행 의 개념

2.1 해 행  및 해상무장강도행 의 의

상 해 행  개 에 하여 1982  엔해양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가  고 다. UNCLOS 

101 에  해 행 는 (a)항 민간  는 민간항공  승

무원 는 승객  사   (i) 공해나 (ii) 어  가  

할 에도 하지 않  에  , 항공 , 사람 는 

재산에 하여 하는  폭 , 억  는 약탈행 , (b)

항 해  는 해 항공 라는 사실  알고도 그 동에 

 참여하는 든 행   (c)항 (a) 는 (b)에 규

 행  동하거나 고  하는 든 행  

하고 다.

러한 UNCLOS 해 행  에는 다 과 같  4가지

  포함하고 다. 첫째,  폭  사 , 억  

는 약탈에 하여, 째, 사   행하여진 행

어야 하 , 째, 공해상에  생한 행 어야 하

고, 째, 한 척  민간  다  민간  공격하는 

행 가 한  척   간에 생하여야 한다(Jose, 

2003).

그러므  당 나 타  어하  한 행 , 공  

는  에 한 행 , 해 내  항내 는 내수에

 행 , 단지 한 척    행 는 해 행 에 

포함 지 않는 것  간주 다.

한 UNCLOS  해 행 에 한 에는 공해에  

생하는 행  그  한하고 , 에 

한 해상무 강도행 는 포함하고 지 않다. 그러나 실  

 해 사건    는 계  과 같  



해 내에  생하고 는 실 다.

해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

는 해 행   에 한 무 강도행 에 하여 해 행

는 UNCLOS   고 , 에 한 무 강

도행 는 해 행  에 사   어  가  내

수, 도수역  해 내에  , 그  사람  재산

에 하여 하는 든  폭 , 억 , 약탈 는 

행   러한 행  동하거나 고  하는 

든 행  하고 다(IMO, 2010).

 같  IMO는 해상 역  지리    에  

해 행   개  주  나누는  취하여 고 

다. , 공해상에  생한 행 에 해 는 UNCLOS  

에 라 해 행  하고 는 에 항내, 내수 

는 해 내에  행 에 해 는 해상무 강도행

 하고 다.

라  에 한 해상무 강도행  해 행 는 

 그 행 가 생한 가 공해상 가 는 해 

내 가에 라  다고 할 수 다.

2.2. UNCLOS 해 행  의의 한계

1982  UNCLOS  는 늘날  해 행 에 하여 

다 과 같  한계  지니고 다.

첫째, 해 행   드시 사  어야 하  

문에  는 다   행한 행 는 해 행

에  다.

째, 해 행  는 공해상 는 어  가  할

 미 지 않는 에  생한 행 에 가능하

 문에 지리  한계  가지고 , 늘날 생하고 

는 해 행  체  커 할 수 없다. 

째, 해 행 는 민간  승무원 는 승객에 해 

다  , 그  사람 는 재산에 한 죄행  가

하고  문에 해 행  립 건  한  척  

 어 어야 한다. 라  당해  내에  그 

승무원 나 승객  신   탈취하거나 물  강탈

하는 행 는 해 행  간주 지 않는다(Pridy and Stuart, 

2012).

UNCLOS 는 러한 엄격한 한계  규 하고  

문에  한  문 에 하여 다  가  해

 진 한 해   등 해  안  수립  해상

보안  보에 많  약  고 는 실 다(Mair, 2011). 

특  근 해 행 는   는 계   항내

 해 내에  많  생하고 어 공해만  한 할 경

우 해 내에  생하는 해 행 에 하여 과  

처할 수 없는 문  다. 

상업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해사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  한 해 행

  해상무 강도행 는 Table 1과 같  2011에 생한 해

사건 439건  약 32 %, 2012 에 생한 해 사건 297건 

 약 57 %가  항만 는 해 내에  계  는 묘  

 생하고 다.

Table 1. Status of ship's operating during pirate attacks(’11-’12)

Status of ships 2011(No. of ships) 2012(No. of ships)

Berthed 7 18

Anchored 132 150

Steaming 300 98

Total 439 297

* Source: ICC-IMB,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nual Report, 2011 and 2012.

그러므  해 행 에 한 UNCLOS  는 재 비  

한  지만 늘날  해 행 에 한 

에 어 는 비 실 라 할 수 다.

라  UNCLOS  해 행 에 한 는 늘날 해

행 에 하여 과   할 수 없는 문 가 어 

실질  해 행 에 하  해 는 에 한 해

상무 강도행  등 필 한 내  가  보 할 필

가 다.

3. 해 행 의 경  용 및 PMSC의 사용 

용 분

3.1 해 행 의 경  용

말리아 해 행 에 해 생한  경  비  

Table 2에  보 는  같  2011 에 약 65.6억 ~ 68.5억 달

러에  2012 에는 약 56.64억 ~ 60.6억 달러   2011

에 비하여 약 8.5억 달러 12.6 %가 감 하 다. 그러나 

말리아 해 사건  2011  237건에  2012  75건  크게 

감 하 나 해 공격 사건당 비  2011  2,860만 달러

에  2012 에 8,270만 달러  실질  약 189.2 % 가한 

것  나타나고 다.(One Earth Future Foundation, 2012).

그리고 2012  해 공격  하  한 비  에  

 보안 비  PMSC  사 에 지  비  약 29 %

 가  많았 , 다   해  공격  피하  

하여  가시키는  사  비  약 27 %  차

지하고 다. 그리고 해 퇴  한 각   사운

 비  2011 에 약 12억 7천만 달러, 2012 에 10억 9천



만 달러  체  약 19 %  차지하고 다. 그러나 해  

하고 수감하는  든 비  체  약 1%에 지니지 않

는 것  고 다.

한편 말리아 해 행 가 계 경 에 미 는 경  

향  약 80 %  해운업계  담  고 , 약 20 %가 

각   해 책 비  고 는 것  나타

나고 다.

Table 2. The Economic Cost of Somali Piracy (2011~2012)

Sector Cost Factor 2011
(100 million dollar)

2012
(100 million dollar)

Private
Sector

Ransom 1.6 0.3175

Insurance 6.35 5.507

Security Equipment
& Guards

10.64~11.6 16.5~20.6

Re-routing 4.86~6.81 2.905

Increased Speed 27.1 15.3

Labor 1.95 4.176

Counter Piracy 
Organizations

0.213 0.2408

Public
Sector

Military Operations 12.7 10.9

Prosecution &
Imprisonment

0.164 0.1489

Total 65.6~68.5 56.5~60.6

* Source: One Earth Future Foundation, The Economic Cost of 

Somali Piracy, Ocean Beyond Piracy project, 2011 and 2012.

3.2 PMSC의 사용 용

주 는 해운 사가 PCASP  고 에 지 한 비  

Table 3에 보 는  같  2011  경우는 해 피습 고

험해역  통과한  42,450척  25 %  10,612척  에 

PCASP가 승 한 것  하고, 평균   통항

당 5만 달러  지 하여  5억 3,060만 달러가  것

 고 다.

한 2012  경우 해 피습 고 험해역  통과한  

66,612척  50 %  33,306척  PCASP  고 한 것  

하고,  척당 3  무 원  승 한 경우 통항당 

34,500 달러, 4  무 원  승 한 경우 46,000 달러  

산하여 2012  PCASP 고  비  11억 5000만 달러 ~ 15

억 3000만 달러  고 다. 2012  PCASP 고  비

 2011 에 비하여 약 153 % 가한 것  나타나고 다.

그러나 해  공격  과 고객  물  보 하

 하여  지역  통과하는 에 PCASP  승 시키고 

는 주  해운 사가 가하고 어 실   비   

보다 훨씬  것  , 우리나라  많  

도 미 PCASP  승 시키고 는 것  알 지고 어 

PCASP  고  비   보다 훨씬  클 것  생각 다.

Table 3. Total Cost of Security Equipment and PCASP(’11-’12)

Cost Factor 2011
(100 million dollar)

2012
(100 million dollar)

Security Equipment 5.337~6.292 5.007~5.284

PCASP 5.306 11.5~15.3

Total 10.64~11.6 16.5~20.6

* Source: One Earth Future Foundation, The Economic Cost of 

Somali Piracy, Ocean Beyond Piracy Project Report, 2012.

한편  보안시  강 하  한 보안 비  비

 2011  5억 3,370만 ~ 6억 2,920만 달러에  2012  5억 70

만 ~ 5억 2,840만 달러  약 11 %가 감 하 다. 는 많  

사들  PCASP  고 하  문  단 다. 러한 

 보안 비  강   민간무 원  고 에  비  

등  해운업계  심각한 재  담  고 는 실 다.

4. PCASP 활동의 규  및 책임

4.1 PCASP 및 총  운반에 한 할권

PCASP   운 과 하여 어느 가가 할  

행사하는지에 해 IMO 지 에 는 단지 사건  생한 

 실   등에 라 다 다는 것  나타내고  뿐

, 어  경우에 어  가가 할  갖는지는 체

 해  지 않다.

그러므  본 연 에 는 PCASP   운 에 한 

할  문  IMO  지   고  UNCLOS  심  각 

해역별  고찰하고  한다.

,  PCASP  승하 과  양하가 루어

지는 항만  항만  내수 내에 는 경우는 내수에 해

는 습 상 지  같  취 고  문에 항만  

에 승 한 PCASP   운 에 한 할  주

할 수 다.

 타  해 내에  PCASP  승    운

하는 경우는 UNCLOS 17 에 라 연안  해 내에

 주  가지 ,  무해통항  보 하여야 한다. 

그러므   연안  평 , 공공질  는 안  해

지 않는 한 무해통항  동 약 19 에 라 연안  

해  통항할 수 다.

동 약 27 에 는 상에  죄 결과가 연안 에 

미 는 경우나 죄가 연안  평  는 해  공공질

 란하는 경우  하고 연안  무해통항 에 



하여 가 할  행사할 수 없다고 규 하고 나  

항  미는 하지 않 ,  무해 통항하는 동

안 PCASP  승    운 할 수 는 리가 

한 상태 다.

그러나 PCASP  승    단순한 운  연안  

평 에 향  미 지 않  해  공공질  란하지

도 않는다고 단 나 러한 견해는 수  , 실

 어  연안 들  해 내에  무해 통항하고 는 

에 승 한 PCASP에 한 할  주 하고 다.

그러므  연안  해 내에  단순한 PCASP   

운   무해통항 과 순 는지 재 는 

하 , 연안 에 라 무해통항  단  가마다 다

 문에 단순한  운  는 PCASP가 승 한 동

안에 무해통항  하지 않고 할  주 하는 연안

들도 다. 

타  경 수역에 는 UNCLOS 58 에 라 공해  

마찬가지   에 하여 할  행사하게 

다.

한편 공해상  항행하는 에 한 할 에 하여 

UNCLOS 92 에 라   타  할  가

진다는 주  채택하고 다. 그러나  주 는 

라는 특  공간에 다는 에  지주  같  

격  지니 , 지주 에 하  행  생지 가  결

과 생지  가도 할  행사하는 것  허 다.

실  공해상에  해 과 하는 상 에  어  

 에  다    격  빈 하고 

다. 러한 경우에 가 사   뿐만 아니라 

결과가 생한  도 지주 에 거하여 할

 행사하는 것  허 고 다(Ryngaert, 2008). 그리고 

 타  할  미는 공해상에  에 한 

집행 할  행사    가에 지하고 는 것

(Nordquist, 1995), 공해상  에  생한 사건에 

하여 에 해 할  가진   가가 사

할  행사하는 것  지하는 것  아니다.

그러므  공해상에   PCASP   운  등에 

하여 재  복수  가가 할  행사할 수  

문에 할  복  어떻게 할 것 가가 과  남

아 다. 라  과 다  가들에 해 상 는 규

 결합하거나 시키  한   규  필

하다고 단 다.

4.2 PCASP의 무력 사용의 권한

재 PCASP는 상 어 한 지 도 갖고 지 않

, 들  직  규 하는  없는 실 다. 

그러므  PCASP는 시  어  가  리하여 동

하지 않는 한 다  민간 과 같  동 한 책 과 리  가

진다.

IMO  PMSC에 한 지 에 는 PCASP  무  사 에 

하여 주    고,  실  

에 라 연안 , 항만   타 가  에 해 규  

수  나타내고 다. 한 주 등에 한 지 에 는 

PCASP  무  사  해  승  지하  해 필 한 

한  무  사 하여야 하고 어 한 경우에도 필  

상  무  사 해 는 안 , 에 비 하고 그 상

에 한 것 어야 한다. 특  사람에 해 는 당

나 타  보 하  한 경우  하고  사 하여

는 안 다고 규 하고 다.

 경우는 해  공격  지하  하여 무  사

 하고 다.  무  사 도 당 나 타

 보  하여 단계별  해당   험에 비 하

여 합리  수 에  사 할 수 는 지  채택하고 

다(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13).

 PCASP가 무  사 할 수 는 리는 당

나 타  어하  한 합  행  한 다. 

그러나 상 PCASP가 해  공격  신과 타

 어하  하여 어  상 에  어느 도  무  

합  사  수 는지에 한 규  없 , 각 

가    문 에 한 해결책  시하고 다. 공해

나 타  경 수역에  PCASP  승   무  사 에 

해   에 근거할 수 에 없다는 것   

견해 다.

 공격  거나 한 에 처한 사람  그 

공격  어할  무  사 에 한 사책  지지 않

는다는 것   원  고 다. 

 사책 나 처  하  한  근거는 타  

어하  한 3 에게도  가능하다. 그러므  

신  어뿐만 아니라  원  보 하  한 PCASP

 행 도 포함 다고 할 수 다.

그러나 PCASP  무  사 과 하여  도나 

 당   등에 한 당  단

 가마다 상당한 차 가 다. 그러므  당 가 

상  감 시키거나  각사  지

만 가마다 그  다  문에 주 할 필 가 

, 만약 PCASP가  는 합 라고 간주 는 상

 무  사 한 경우에는 사책   수도 다고 

단 다.

라  PCASP가 언 , 어 한 상 에  당  근거

   무  사 할 수 는지는 하  문에 



무 과  사 에 한 보다 체  규   지  시

 필 한 것  단 다. 한 PCASP에 한 합  

무  사  보다 체  하게 규 할 필  

다.

4.3 PMSC에 한 법률 의 필요

재 상  PCASP  승    운  규 하는 

상  한 규  없 나 UNCLOS 92 는 공해상에  

 에 하여 타  할  행사하도  규

하고 , 94 는  무에 하여 열거하고 

다. UNCLOS   타  할 에는 PCASP  승  

하는 것  포함하고 어 결   내 에 하여 

PCASP  승  결 하도  하고 다고 할 수 다.

IMO PMSC에 한 지 에 도 PCASP  승 에 한 

 여 는  한 라고 시하고 다. 한  

PCASP  승  하는 경우 PCASP에 한  운  

 사 에 하여 직   가능한 내 에 언 하

는 책  수립하도  고하고 다(IMO, 2012).

그러므  PCASP  승    운 에 한 규 는 

 에 근거할 수 에 없  문에 각 개별 가가 

PMSC   할 필 가 다.

우리나라  경우 재 PMSC에 한 나 규  없

 문에 PCASP는 주  포 도검 약  등 단 과 

 등에 하여 규 할 수 에 없는 실 다. 그러나 

해  공격  어하  하여 에 승 한 PCASP에 

할  지 아니한 에 한  규

  재   실  는 만 스러운 결과

 가  수 없다고 단 다.

라  재 도양  아 만 해역  해 피습 고 험해

역  운항하는 우리나라  PCASP  고  가

하고 는 실  고 할  PMSC에 한 내   규

 시  할 필 가 다.

5. 결 론

말리아 해 행 가 하  시 한 후  엔안

보 사  결 나 한  포함한 다  해 함 에 

한 상  동, 해운 사  BMP 행 등  해역  해

문  해결하  한 다양한 책들  실행 어 다. 

그러나 러한  에도 하고 말리아 해

  지 고 다.

재 아 만에  다  해 에 한 해 처는 상당

한 과가 지만 말리아 해 들  해  순시  피하여 

도양 등  해역에 산하  에 처하는  

는 비  크게 가하고 다. 그러므  해운 사  

개별 계약에 해 PMSC가 각 개별 상  보  공하고, 

해 함 에 한 한 해역  항  안  보하는 

해 과 PMSC 간에 상 보  계    강 는 합리

 해 책 안  단 다.

본 연  결과  약하  다 과 같다. 

첫째, UNCLOS  해 행  는 엄격한 한계  규

하고 어 해   등 해  안  수립  해상

보안 보에 많  약  고 는 것  단 다. 그러

므  늘날  해 행 에 하여 과  할 수 

도  에 한 해상무 강도행  등 필 한 내  가

 보 할 필 가 다고 단 다.

째, 도양  해 피습 고 험해역  통항하는  

50 % 상  PMSC  사 하고 는 것  고 다. 

한 PCASP  고 비  약 11억 5천만 달러 ~ 15억 3천만 

달러  2011  약 5억 3천만 달러에 비하여 약 153 %가 

가한 것  나타나고 , 는 해운업계에 재  

담  주고 다.

째, PCASP  승    운  등에 하여 재

 복수  가가 할  행사할 수 어 PCASP  

에  보  어느 가   는 것 가가 하

여 그 동에 지  래할 수 다. 특  연안  해 

내에  PCASP   단순한 운   무해통항

과 순 는 것 지 재 는 하다. 그러므  

과 다  가들 간에  상 는 규  결합하거나 

시키  한   규  필 하다고 단 다.

째, 상 PCASP가 언 , 어 한 상 에  당

 근거    무  사 할 수 는지 하 , 각 

가  당 에 한 단 에 상당한 차 가 다. 

그러므  PCASP에 한 합  무 사 에 하여 보다 

체  하게 규 할 필  다고 단 다.

다 째, 상  같  재 PCASP에 한 체계가 복

하고 는 애매하  재 동  상태에  문에 

들  체계에 포함하여 한 규   감독  행하는 

것  다.

여 째, PMSC  사   PCASP  승 에 한 에 

하여 과  지   고에  는  한

,  내 과 책에 도  규 하고  문

에 각 개별 가가 PMSC   할 필 가 다. 

라  우리나라  경우 재 도양과 아 만 해역  해

피습 고 험해역  항행하는 에  미 PCASP  

승  가하고 는  고 하  PMSC  내   

규  시  할 필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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